
 하나원큐 앱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 시행(예정)일: 2022. 03. 31 (목)  

 

2.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안) 비고 

제 1 조 ~ 제 3 조 (생 략) 

 

제 4 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 

① ~ ③ (생략) 

④ 은행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

거나, 승낙 이후라도 이용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사

유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E-MAIL, 유선통화, LMS/SMS 등) 합니다. 

이때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절차(고객센터의 전화상담, 전자민원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정당하다고 은행이 인정한 경우에

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1. 기술적으로 은행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

우 

2. 가입신청자가 신청 당시 제공한 정보에 허위,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은행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신청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4. 이미 가입된 이용자가 중복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과거에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당한 경우 

   7~10 생략 

 

제 5 조 ~ 제 6 조 (생 략) 

제 7 조 (인증방법) 

제 1 조 ~ 제 3 조 (좌 동) 

 

제 4 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 

① ~ ③ (좌 동) 

④ 은행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

거나, 승낙 이후라도 이용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사

유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E-MAIL, 유선통화, LMS/SMS 등) 합니다. 

이때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절차(고객센터의 전화상담, 전자민원 등)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정당하다고 은행이 인정한 경우에

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1. 기술적으로 은행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

우 

2. 가입신청자가 신청 당시 제공한 정보에 허위, 누락이나 요류가 

있는 경우 

3. 신청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4. 이미 가입된 이용자가 중복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5. 본 약관의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이용자가 임의로 이용계약

을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7~10 생략 

 

제 5 조 ~ 제 6 조 (좌 동) 

제 7 조 (인증방법) 

 

 

 

 

 

 

 

 

 

 

 

 

은행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서비스 제한 조항 

항목 수정 

 

 

 

 

 

 



 

2/2 페이지 2 

하나원큐 앱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① ~ ⑤ 생략 

 ⑥ 은행은 이용자가 생체정보 등록 시, 해당 생체 정보를 수집하며 

품질 객선 및 부정 방지 목적으로 보관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 제 27 조 (생 략) 

 

 ① ~ ⑤ 생략 

 ⑥ 은행은 이용자가 별도의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한 경우, 

해당 생체 정보를 수집하며 품질개선 및 부정방지 목적으로 보관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 제 27 조 (좌 동) 

 

 

과도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조항 항목 

수정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적용 


